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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영기구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수영기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 수영기구의 사시도.

제2도는 본 고안 수영기구의 단면도.

제3도는 제2도의 A-A선 단면도.

제4도는 제2도의 B-B선 단면도.

제5도는 물갈퀴가 펼쳐진 상태의 측면도(수영기구를 뒤로 당길때의 상태임).

제6도는 물갈퀴가 접혀진 상태의 측면도(수영기구를 앞으로 밀때의 상태임).

제7도는 수영기구를 손으로 파지하고 전방으로 미는 상태를 표시한 평면도.

제8도는 수영기구를 손으로 파지하고 뒤로 당기는 상태를 표시한 평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격벽                     3 : 공간부

4 : 전면판                 5 : 물갈퀴

6 : 걸림편                 7 : 간격유지편

8 : 손잡이                 9 : 고무밴드

10 : 안전벽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수영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도 손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된 수영기구에 관한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수영은 사람들이 각자 손과 발을 사용하여 물위에 떠있거나 떠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수영기구가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영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절
대 수영을 할 수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수영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원형의 튜브나, 베드형 튜브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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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물위에서 즐겼으므로 진정한 수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없었다.

또한 수영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 노쇠하여지면 체력이 약해져서 수영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남·녀, 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팔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손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본 고안은 내부가 다수개의 공간부로 구획된 몸체
의 전방으로 전면판을 부착하고 전면판 하측방으로는 물갈퀴를 90。각도로 회전자재하게 착설하여 사용
자가 몸체를 잡고 몸체를 전방으로 밀면 직하방으로 펼쳐있던 물갈퀴가 물의 저항으로 인하여 절첩되어 
저항이 없어지면서 전방으로 향하고 이 상태에서 몸체를 끌어당기면 물의 저항으로 물갈퀴가 펼쳐지면서 
아주 큰 저항을 받게 되어 몸체를 당기는 사람의 몸이 전방으로 향하므로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손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하 첨부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의 수영기구는 전면(가)이나 후면(나)이 유선형이고 원통형인 몸체(1)를 구성하여 내부에 다수개
의 격벽(2)을 일체로 형성하여 다수개의 공간부(3)를 형성하였다. 몸체(1)의 전면부 하단에는 몸체를 당
길때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다이아몬드형의 전면판(4)을 일체로 부착시켜 전면판(4)의 하방에는 일측에 
걸림편(6)과 타측에는 간격유지편(7)이 돌출설치된 물갈퀴(5)를 회전자재하게 설치하고 이 물갈퀴는 전
방으로는 90。각도로 수직으로 펼쳐지고, 후방으로는 간격유지편(7)이 전면판(4)에 밀착될 정도까지 절
첩되어 진다.

전면판(4)의 후방몸체(1)에는 양측으로 나란히 두개의 안전벽(10)을 입설시키고 두 개의 안전벽(10)사이
에는 손잡이(8)를 끼워 설치하고 손잡이(8) 후방에는 고무밴드(9)를 부착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사용시 사용자가 양팔에 각각 하나씩 끼우고 사용하거나 또는 한쪽 팔에만 
끼우고 사용할 수 있는데, 작용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 고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팔을 고무밴드(9)에 끼우고서 안전벽(10)사이로 밀어 넣어 손잡이(8)
를 잡는다. 이 상태로 물속에 들어가면 몸체(1)의 부력으로 인하여 사람의 몸이 물에 뜨게 된다.

이  상태에서  손잡이(8)를  잡고  있는  팔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뻗으면  전면판(4)에부착된 
물갈퀴(5)는 물의 저항으로 몸체(1)의 진행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절첩되어 지면서 몸체(1)는 전방으로 
진행된다.

이때 물갈퀴의 끝단은 간격유지편(7)이 전면판(4)에 밀착되므로 일정간격 즉 간격유지편 끝단의 넓이(
ι)만큼은 밀착이 되지 않는다.

이 때의 상태가 제6도, 제7도의 상태이다.

수영을  하는  자가  팔을  완전히  뻗은  상태(제7도)에서  다시  몸체(1)를  뒤로  당기면  물갈퀴(5)는 
전면판(4)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물갈퀴(5)와 전면판(4) 사이의 일정간격(ι')에 물의 저
항을 받게 되어 물갈퀴(5)는 펼쳐지게 되며, 이때 걸림편(6)은 전면판(4)과 맞닿게 되어 90˚각도까지만 
펼쳐진다.

이처럼 물갈퀴(5)가 완전히 펼쳐지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몸체(1)가 뒤로 진행하는 속도는 아주 
약해지고, 반대로 몸체(1)를 당기는사람이 전방으로 이동한다.

이후 팔이 완전히 구부려진 상태에서 다시 전술한 방법대로 팔을 뻗었다 당겼다를 반복하게 되면 사람의 
몸은 자연히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어 수영을 할줄 몰라도 아주 쉽게 물에서 즐길수가 있다.

한편, 본 고안에서 전면판(4)은 물살을 갈라주는 역활과 몸체(1)를 물속에서 당길때 좌우로 요동되는 것
을  방지하여 주며,  안전벽(10)은  물  속에서 몸체(1)의  균형을 잡아주며,  또한 사용자(A)의  손(C)과 
팔(B)을 보호하여 주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본 고안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팔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수영을 할줄 
몰라도 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수영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도 본 고안의 수영기구를 사용하면 더욱 물
속에서 오랫동안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에 격벽(2)을 일체로 형성하여 다수개의 공간부(3)가 형성된 유선형의 원통형몸체(1)를 갖는 수영기
구에 있어서, 이 원통형몸체(1)의 전면하단부에 5각형의 전면판(4)을 일체로 부착시켜 여기에 걸림편(6)
과 간격유지편(7)이 일체로 돌출형성된 물갈퀴(5)를 90˚각도로 회전자재하게 설치하고 전면판(4)의 뒷
쪽으로 몸체(1) 하단부 양측면에는 두개의 안전벽(10)을 수직으로 형성시켜 이 안전벽과 안전벽 사이에 
손잡이(8)과 고무밴드(9)를 부착 형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영기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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